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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

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

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경량항

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

종 또는 자동

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

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